
붙임2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

 □ 일반 인정기준

인정분야 세부내용

1. 해당 외국의 제도
(1-1)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(자격)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

(1-2) 국적에 따른 면허(자격)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

 2. 학사운영

(2-1)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

(2-2)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

(2-3)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

3. 학사관리

(3-1) 외국인의 (편)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
하고 있을 것

(3-2)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(특별반)이 없으며,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
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

4. 신청자 개인

(4-1)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․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

(4-2) 전체 수학한 학기(년)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

(4-3)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,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
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

(4-4)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

(4-5) 해당 면허(자격)를 취득할 것(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
없는 면허 또는 자격)

 □ 교육과정 인정기준

최소 수업연한 필수전공 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최소 실습학점

2년제 대학

① 필수전공 교과목 :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
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*

* 1. 기초 동물보건학, 2. 예방 동물보건학, 3. 임상
동물보건학, 4.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

② 최소 이수학점 : 40학점*

*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

18학점


